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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민자와 원주민 간에 범죄피해신고율의 차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도널드 

블랙(Black, 1974)의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민자의 범죄피해신고율이 원주민에 

비해 낮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국제범죄피해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순절도, 주거침입

절도, 폭행, 강도 등 네 가지 범죄피해 유형 중 강도피해의 경우에 있어서만 이민자 지위가 

범죄피해신고율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심각성은 

범죄피해의 유형에 관계없이 신고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가 심각할수록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강도피해의 심각성 수준에 따른 이민자 지위와 피해신고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

였다. 강도피해가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심각한 편’인 경우 이민자와 원주민 간의 범죄피해신고

율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일 때에도 이민자의 신고율이 높았지만 

원주민과의 신고율 차이는 피해가 심각한 편인 경우보다는 적었다. 

반면, 피해가 심각하지 않을 때에는 두 집단 간의 범죄피해신고율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함의로서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이민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정착하고 원주민과 융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에 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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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그동안 범죄피해신고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범죄학의 측면에서 

보면 범죄피해신고는 공식 범죄통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주제이다. 대부분의 범죄학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범죄’인데 

경찰이 수집하는 공식 범죄통계는 피해자 설문조사로 수집되는 범죄피해통계와 더

불어 대표적인 종속변수 측정수단이 되어왔다. 형사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범죄피

해신고는 사법기관이 범법행위를 인지하도록 하여 그 행위자가 적정한 사법절차를 

통해 응분의 처벌을 받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이런 점에서 범죄피해신고는 사법정

의를 구현하고 법치주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

인 한계는 범죄피해가 모두 경찰에 신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경찰에 신고 되는 범죄는 실제로 발생하는 범죄의 일부에 불과하며 수많은 범죄가 

사법시스템 밖에 존재하는 일군의 ‘암수범죄’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17개 선

진국의 범죄신고를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 발생범죄의 절반가량만이 경찰에 

신고 되고 있다(Bouten, Goudriaan, & Nieuwbeerta, 2002). 선진국이 이 정도라면 

법치주의나 사법시스템의 발전 정도가 뒤떨어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우는 

범죄피해신고 수준이 이 보다 훨씬 낮다고 예상해도 무리가 아니다. 낮은 범죄피해

신고율은 공식 범죄통계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훼손한다. 부정확한 범죄통계를 기본으로 수립된 형사정책 또한 실효성을 

보장받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다수의 범죄행위가 법의 영역 밖에 존재한다는 사실

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킬 우려마저 있다. 

범죄피해신고와 관련해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모든 사람들이 유사한 수준의 신고

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상황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상이한 범죄신

고 패턴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도널드 블랙(Black, 1976)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적 

계층이나 문화 등의 차이에 의해서 법을 동원하는 양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사람에 

따라 범죄피해신고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외국태생의 이민자들은 원주민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계층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측면에서 법을 동원하기에 불리한 여건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990년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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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OECD 국가로 유입되는 장기체류 목적의 외국인 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외국태생 이민자의 숫자는 2010년 기준으로 약 2억 

1천 4백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세계 총인구의 약 3.1%를 차지한다(UN, 2010). 대

략적으로 한해에 OECD 국가로 이주하는 외국인이 총 3백만 명 정도에 달한다

(OECD, 2011). 이러한 통계는 합법적 이민자만을 고려한 수치로 불법이민자까지 

수치에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

한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다. 법무부 출입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말 기준 국내 체

류외국인은 1,261,415명으로 전년도 대비 8% 증가하였다(법무부, 2010). 특히 재외

동포 자격과 영주 자격부여 대상을 확대하여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재외동포 수

가 68%, 영주자격 수가 103%나 급증하는 등 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민자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민자들의 범죄

피해신고와 관련한 연구가 전혀 없다. 외국의 경우에도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범죄

피해신고율 차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실시되었지만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연구가 소수인종과 소수민족의 피해신고율을 조사하였는

데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처럼 소수인종에는 속하지만 이민자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그대로 이민자에게 대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단일 국가의 범죄피해통계를 분석한 반면 다수의 국가에서 

수집한 범죄피해통계를 사용하여 이민자의 피해신고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는 블랙(Black, 1976)의 이론에 근거하여 이민자가 원주민에 비해 범죄피해

신고율이 낮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와 아울러 범죄피해의 심각성 정도

에 따라 이민자와 범죄피해신고율 간의 관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도 조사하였

다. 끝으로, 유럽연합국가와 미국에서 수집한 범죄피해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결

과의 외적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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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민자의 범죄피해신고

도널드 블랙 (Black, 1976)의 이론은 이민자, 특히 인종적･민족적 소수자들의 범

죄피해신고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로서 여러 연구에서 인용되어 왔다(탁종연, 노

성훈, 2009; Avakame et al., 1999; Zaykowski, 2010). 블랙은 그의 저서 ‘법의 행

동’(The Behavior of Law)에서 법은 ‘양적인 변수’라고 규정하면서, 법을 동원하는 

양은 계층(stratification), 관계적 거리(morphology), 문화(culture), 조직화(organi-

zation), 그리고 사회통제(social control) 등 다섯 가지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Black 1976: 1-3).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법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법이 동원되었을 때(mobilization of law) 비로소 사용되는데 

법을 동원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경찰에 범죄피해를 신고하는 것이다

(Black 1976: 126). 

블랙의 이론을 적용할 때 이민자라는 지위는 계층, 문화, 조직화, 그리고 사회통

제의 측면에서 법을 동원하는 행위의 제약요소가 될 수 있다. 첫째, 계층은 인종, 

성별, 연령, 사회적･경제적 신분으로 측정되는데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법으

로부터의 거리가 짧으며 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은 

법으로부터의 거리가 멀고 법을 동원하기도 어려우며 설령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적

절한 법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 이민자는 한 사회의 인종적･민족적 소수자 

계층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도 대부분 하위계층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민자는 원주

민들에 비해 법으로부터 원거리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범죄피해를 당해도 공권

력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더욱이 이민자들 사이에는 종종 경찰이 자

신들과 같은 외국출신들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기도 

하다(Weizer & Tuch, 2005). 그러다 경찰에 의한 인종적 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

험하게 되면 실제로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Anderson, 1999; Barlow & Barlow, 2002; 

Roh & Robinson, 2009). 둘째, 블랙의 이론에 의하면 문화의 정도에 따라 법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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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량이 결정되는데 더 많은 문화를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권리에 대해 더욱 민감

해하며 법을 동원하는데 보다 적극적이다(Black 1976:61). 문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민자들은 외국 사회에서 충분한 수준의 문화를 누리기에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

다. 언어적 장벽, 주류문화에 대한 이질감,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수준 등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수준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하위문화를 형성하

는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따라서 이민자들은 외국 사회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수준의 한계로 인해 범죄피해신고와 같이 법을 동원하는 행위가 제한될 가능

성이 높다. 범죄피해를 당한 이민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경험하

게 될 언어적 한계에 대한 부담감,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와 이해의 부족 등이 미신

고를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탁종연･노성훈, 2009). 셋째, 조직화란 집단적 행

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데 조직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법을 동원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Black 1976: 850). 따라서 개인보다는 조직이, 같은 조직 중에서는 조

직화 수준이 높은 조직일수록 법의 동원에 보다 적극적이다. 이민자들은 외국사회

라는 환경,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결여, 종종 체류신분상의 한계 등으로 인

해 조직화할 수 있는 역량이 제약된다. 마지막으로, 사회통제의 측면에서 가족, 학

교, 교회 등과 같은 비공식적 사회통제기제가 약하면 법의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공식적 사회통제기제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Black, 1976:105). 반면 비공식

적 사회통제가 강하면 법을 동원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민자의 경우 주류사회에 

동화되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수단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

우가 많다. 카터(Carter, 1983)의 연구에서도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은 미국경찰관의 

개입을 가장(家長)의 권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에 거주하

는 중국계 이민자들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자신

들만의 규칙대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ong, 1995).

범죄피해신고 연구들 중 이민자 지위를 독립변수로 선택한 경우는 거의 없다. 다

만 히스패닉계 미국인들과 같이 소수민족에 속하면서 대부분 이민자인 집단이 있기 

때문에 소수인종･민족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연구들의 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소수인종･민족의 범죄피해신고 경향에 관한 연구들은 엇갈린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킹스노쓰와 맥킨토시(Kingsnorth & Macintosh, 2004)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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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죄피해의 경찰신고에 있어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비슷하게 여대생 성폭력 피해 신고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히스패닉 피해자

와 비교집단 간의 범죄신고 가능성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Fisher et al., 

2003). 심지어 바흐만과 코커(Bachman & Coker, 1995)의 연구에서는 소수인종이 

백인들에 비해 오히려 더 자주 범죄피해신고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블랙의 이론

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일부 연구는 피해자의 인종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가

해자가 흑인인 경우 백인 가해자에 비해 경찰에 신고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Carbone-López, 2005).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소수인종･민족

의 범죄피해신고율이 비교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블랙의 이론을 뒷받침하

였다. 

예를 들어, 카우키넨(Kaukinen, 2004)의 연구는 피해자가 백인인 경우 신고율이 

높아지며 특히 백인 피해여성은 흑인 피해여성에 비해 경찰에 피해신고를 할 가능

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싱글러와 존슨(Singler & Johnson, 2002)의 연

구에서도 청소년범죄의 경우 소수인종이 백인들에 비해 범죄피해신고를 할 가능성

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이코우스키(Zaykowski, 2010)의 증오범죄 연구에서

도 소수인종 피해자가 백인 피해자에 비해서 증오범죄피해를 신고할 가능성이 35%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종과 민족 간의 범죄피해신고차이는 범죄피

해의 유형에 따라 보다 다양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레니션(Rennision, 2007)의 연

구는 강도와 강간 사건의 경우 히스패닉들이 백인들에 비해 피해신고를 덜 하지만 

단순상해는 오히려 더 자주 신고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바우머

(Baumer, 2002)의 연구와 하트와 레니션(Hart & Rennision, 2003)의 연구에서도 

히스패닉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강도피해를 덜 신고하지만 다른 유형의 범죄(단순폭

력, 중상해 등)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계 미국인

들의 범죄피해신고를 연구한 탁종연과 노성훈(2009)의 연구에서도 아시아계 미국

인들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비해 강도피해신고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폭행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바우머와 로릿슨(Baumer & Lauritsen, 

2010)은 1973부터 2005년까지의 미국 ‘범죄피해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흑인

의 경우 단순폭행, 주거침입절도, 자동차절도의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에 신고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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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강간, 강도, 단순절도의 피해신고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피해자가 히스패닉일 때 범죄피해가 강간, 강도, 주거침입절도, 단순절도이면 신

고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범죄피해신고 결정요인 연구

범죄피해의 심각성은 범죄피해신고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 중의 하나이다. 즉, 

범죄피해가 클수록 신고가능성이 높아진다. 피해심각성과 피해신고율 간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비용과 이득 분석원리에 의

거하여 피해수준이 높을수록 범죄신고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의 양이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신고 가능성이 커진다는 논리이다

(Singer, 1988). 범죄피해신고는 신고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나 목격자(증인)로 경찰서와 법원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경찰

신고 과정이나 추후 합의과정에 겪어야 할 심적 부담감, 피해자 본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찰자원 등을 포함한다. 범죄신고를 통해 기대

할 수 있는 피해회복의 수준이 이러한 신고비용의 총량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신

고할 가능성이 낮아지며 반면에 피해가 심각하여 예상되는 피해회복이 신고비용을 

초과하면 신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둘째, 범죄피해신고자의 규범적 반응에 초

점을 맞추는 접근법으로서 심각한 범죄일수록 시민적 의무감을 자극해서 신고율을 

높인다는 논리이다(Tarling & Morris, 2010). 시민적 의무감은 법위반자에 대한 정

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일종의 사회적 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은 범죄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못하도

록 막아야 한다는 의무감의 영향을 받으며 신고의 이득도 시민적 의무를 성취했다

는 사실에서 오는 심적 만족이다. 범죄피해가 심각한 범죄일수록 시민적 의무감을 

자극하는 정도가 강하고 이는 높은 신고율로 이어지게 된다. 다수의 범죄피해신고 

연구에서 피해심각성이 범죄신고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Bennett & Wiegand, 1994; Felson, Messner, Hoking & Deane, 2002; Goudriaan, 

Lynch, Nieuwbeerta, 2004; Pino & Meier, 1999; Skogan, 1976; 탁종연･노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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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피해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피해의 심각성과 범죄발생을 둘러싼 상황적 요인들과 

관련된 객관적 심각성(예를 들어 폭력범죄에서는 무기소지유무, 재산범죄에서는 피

해액) 모두 범죄피해신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타

알링과 모리스(Tarling & Morris, 2010)의 연구에서 영국범죄조사(British Crime 

Survey)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범죄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응답자일수록 재산범

죄와 폭력범죄를 불문하고 모두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한국의 범죄피해조사에 포

함된 객관적 피해심각성 지표를 사용한 탁종연(2010)의 연구에서는 피해액이 100

만원 증가할 때마다 절도 신고가능성이 3.2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범죄피해조사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범죄자가 무기를 소지할수록 강도와 폭행의 신

고률이 증가하고 피해액이 높을수록 절도의 신고율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hang, Messner, & Liu, 2007). 

피해심각성 이외에 범죄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으로는 가해자의 수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지 여부 등이 있다. 가해자 수는 범죄의 심각성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서 단독범행보다는 다수에 의한 범행일수록 보다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진

다. 따라서 같은 범죄라도 다수의 가해자에 의해 저질러졌을 경우 피해신고가능성

을 높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바우머와 로릿슨(Baumer & Lauritzen, 2010)의 연

구에서도 강간을 제외한 폭력범죄가 다수의 가해자가 가담한 사건이 단독범행인 사

건에 비해 신고확률이 높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폭력범죄의 피해신고 가

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스코건(Skogan, 1994)의 연구에서 

폭력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거나 현재 또는 이전 동거인처럼 친밀

한 관계에 있는 경우 피해신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자가 폭

력사건을 가족문제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단순히 일이나 여가활동 등을 통해 알고 

있거나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가능성이 오히려 증가한다. 

이는 낯선 사람이 아닌 ‘아는 사람’으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하면 피해자는 신고를 통

해 범죄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Tarling & Morris, 2010: 

477).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낯선 사람에 의한 범죄와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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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가능성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Hart & Rennision, 2003; 

Baumer, 2002; Felson et al., 1999).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은 신고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우

머와 로릿슨(Baumer & Lauritsen, 2010)의 연구에서도 강간(성폭력 포함)을 제외한 

모든 폭력범죄에서 여성의 신고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알링과 

모리스(Tarling & Morris, 2010)의 연구에서도 단순절도나 주거침입절도와 같은 재

산범죄의 경우 여성피해자는 남성피해자에 비해 신고할 가능성이 약 50% 정도 높

았다. 피해자의 경제적 수준이 범죄피해신고율에 미치는 영향은 범죄피해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드리안과 동료들(Goudriaan et al., 2004)의 연구결과에 의

하면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득자의 피해신고율이 높은 반면 폭력범죄에 있어서는 소

득수준에 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바우머와 로릿슨(Baumer & Lauritsen, 

2010)의 연구에 의하면 단순폭력과 단순절도의 경우 저소득자의 피해신고율이 높

은 반면 주거침입절도와 자동차절도는 고소득자의 신고율이 높았다. 동거가족의 유

무도 범죄피해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와 같이 친밀한 관

계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일수록 범죄피해 신고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elson et al., 1999). 이러한 경향은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모두에 해당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Gourdriaan, et al., 2004; Baumer & Lauritsen, 2010). 이러

한 연구결과는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도록 독려하

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신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피해신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경찰역량에 대

한 신뢰수준이 있다. 비용과 이득의 분석원리를 적용한다면 피해자가 경찰의 범죄

해결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범죄피해신고로 인한 이득을 기대할 수 없기 때

문에 신고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Baumer, 2002). 아울러 경찰역량에 대한 신뢰는 

단순히 범죄해결능력 뿐만이 아니라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한 업무처리에 대한 것으

로 해석할 수도 있다. 소수인종의 낮은 신고율은 경찰의 능력 자체에 대한 불신보다

는 경찰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신뢰도가 낮은 결과로 해석된다(Anderson, 

2000).  경찰역량에 대한 신뢰가 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

들은 일치하지 않는다. 구드리안과 동료들(Goudriaan et al., 2004)의 연구에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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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역량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피해신고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알링과 모리스(Tarling & Morris, 2010)의 연구에서는 경찰역량

에 대한 신뢰와 범죄신고율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역의 

범죄발생위험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이 범죄피해신고에 영향을 미친다. 탁종연

(2010)의 연구에서 자신의 동네에 범죄발생 위험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절도

사건피해의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탁종연은 자신의 동네에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탁종연 2010: 59). 하지

만 ‘하위문화접근법’은 우범지역의 하위문화는 법치주의 부정, 비공식적 해결방법 

선호, 경찰에 대한 반감 등의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오히려 범죄신고

율이 낮아진다고 설명한다(Anderson, 1999). 

I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는 ‘국제범죄피해자조사’(International Crime Victims Survey: ICVS)의 

제5차년도(2004-2005) 결과를 주요자료로 활용하였다. ICVS는 범죄학 분야의 국가

간 비교연구를 도모하고자 1989년부터 유럽의 범죄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해 

오고 있는 범죄피해조사이다. 제5차년도 조사까지 약 15년에 걸쳐 78개국 30여만 

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절도, 강도, 폭력 등 

10 가지 범죄의 발생량, 경찰신고유무, 사법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포함한

다(Van Dijk et al., 2007). 기존의 국가별 공식범죄통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예를 

들어 암수범죄)을 보완할 수 있는 범죄통계로서 다수의 범죄관련연구에서 활용되어 

왔다.

제5차년도 조사에는 총 30개국이 참여하였으며 국가별로 약 2,000여명을 조사하

였다. 조사자료의 상당 부분은 ‘유럽 위원회’(Europe Commission)가 지원하고 ‘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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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평균 (표준편차)

단순절도

(n=5,847)

주거침입절도

(n=3,056)

폭행

(n=4,052)

강도

(n=1,559)

종속변수

  피해신고 0-1 .54(.50) .82(.38) .36(.48) .59(.49)

피해자 특성

  이민자 0-1 .12(.33) .11(.32) .12(.33) .14(.35)

   나이 1-4 2.52(1.09) 2.66(.1.04) 2.27(1.00) 2.29(.1.12)

   여성 0-1 .67(.47) .60(.49) .56(.50) .51(.50)

   고소득 0-1 .53(.50) .53(.50) .53(.50) .46(.50)

   소득미상 0-1 .11(.31) .11(.31) .09(.29) .15(.36)

   결혼/동거 0-1 .48(.50) .54(.50) .46(.50) .37(.48)

럽 유럽’(Gallup Europe)이 주도하여 실시한 ‘범죄와 안전에 관한 유럽조

사’(European Survey on Criem and Safety)의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연합회원

국 이외의 국가들은 각 국가별로 독립적인 조사기관에 의해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

하여 자료가 수집되었다.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위계적 행정단위

에 따라 다단계지역표본추출법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한 뒤 가구구성원 중 16세 

이상의 사람이 최종 조사대상자가 되었다. 설문방법은 주로 ‘컴퓨터 이용 전화 인터

뷰’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방식에 의존하였지만 농촌과 같

은 비도시화된 지역에서 전화인터뷰가 불가능한 경우 대인면접법을 부분적으로 사

용하기도 하였다(Van Dijk et al., 2007). 이 연구에서는 제5차년도 조사자료 중 조

사항목에 응답자가 이민자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된 19개국(유럽연합 18개

국과 미국)의 결과만을 활용하였다. 이 중에서 단순절도, 주거침입절도, 폭행, 강도 

등 4가지 종류 범죄에 대하여 한번 이상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

답자들만 추출하였다. 범죄피해신고 여부에 관한 질문에 결측값이 있는 응답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단순절도 5,847, 주거침입절도 3,056, 폭행 4,052, 그리고 강

도 1,559개 응답이 각각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표 1> 기술적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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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역량 긍정적인식 0-1 .64(.48) .63(.48) .61(.49) .59(.49)

   경찰역량 인식미상 0-1 .06(.24) .06(.23) .04(.19) .05(.22)

   동네안전인식 0-1 .60(.49) .60(.49) .57(.49) .49(.50)

상황적 특성

   피해 심각한 편 0-1 .40(.49) .35(.48) .37(.48) .35(.48)

   피해 매우 심각 0-1 .27(.44) .44(.50) .38(.48) .45(.50)

   가해자수 1명 0-1 - - .54(.50) -

   가해자수 2명이상 0-1 - - .43(.49) -

   아는사람 0-1 - - .38(.48) -

2. 변수와 측정

가.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피해신고’이다. 범죄피해를 당한 후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변수값=1)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변수값=0)로 코딩하였다. 

범죄피해신고율은 범죄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4가지 범죄 중 신고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주거침입절도로서 피해자의 82%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음으로 강도

가 59%, 단순절도가 54%, 마지막으로 폭행이 36% 순이었다 (표1).

나. 독립변수

가장 주된 독립변수는 응답자의 ‘이민자’ 여부이다. 이민자 변수는 응답자에게 자

신 또는 가족 중 누가 이민자인지를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응답 중 자신, 부모, 또는 

친밀한 관계의 가족 구성원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입양자녀 등)이 이민자인 경우(변

수값=1)와 가족 중 이민자가 없는 경우(변수값=0)으로 나누어 이분형 변수로 코딩

하였다. 표본 중 이민자의 비율은 단순절도와 폭행 12%, 주거침입절도 11%, 그리

고 강도 14%였다.

이번 연구가 관심을 둔 두 번째 설명변수는 ‘피해 심각성’이다. 앞에서도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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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범죄피해의 심각성은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측정하는 방법과 

범죄의 객관적 특징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방법을 택하여 범죄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피해

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단순절도 피해자의 27%는 매우 

심각, 40%는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응답자의 44%가 

매우 심각, 35%는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폭행 피해자의 38%, 37%가 각각 

매우 심각, 심각한 편이라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강도의 경우 45%는 매우 심각, 

35%는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범죄피해를 심각하게 인식

한 응답자의 비율이 강도가 80%로 가장 높았고 주거침입절도가 79%로 비슷한 수

준이었으며, 다음으로 폭행이 75%, 단순절도가 67%의 순이었다. 

다. 통제변수

피해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로서 나이, 성별, 소득수준, 그리고 결혼/동거 상태를 

포함하였다. 나이는 원래 ICVS에서 12개의 연령대집단으로 구분한 것을 4개의 집

단으로 묶어서 사용하였다. 16세부터 29세(변수값=1), 30세에서 44세(변수값=2), 

45세에서 59세(변수값=3), 그리고 60세 이상(변수값=4)의 순서이다. 성별은 여성

(변수값=1)과 남성(변수값=0)의 이분형 변수로 코딩하였다. 소득수준은 하위 50%

는 ‘저소득’(변수값=1), 상위 50%는 ‘고소득’(변수값=2)으로 구분하였다. 소득수준

의 결측값이 있는 응답들은 ‘소득미상’으로 분류하여 보존하였다. 결혼/동거상태는 

배우자나 동거인이 현재 동거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결혼/동거’(변수값=1)

과 ‘미혼/이혼/사별’(변수값=0)로 이분하였다. 개인적 수준의 인식을 나타내는 변수

로 경찰역량에 대한 인식과 동네 안전에 대한 인식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경찰역량

인식은 응답자가 속한 지역의 경찰이 전반적으로 범죄통제를 잘하고 있는지를 질문

하고 ‘매우 잘함,’ ‘잘하는 편임,’ ‘못하는 편임,’ ‘매우 못함’ 중에 선택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매우 잘함’과 ‘잘하는 편임’을 ‘긍정적 인식’(변수값=2)

으로 ‘매우 못함’과 ‘못하는 편임’을 ‘부정적 인식’(변수값=1)으로 코딩하였다. 결측

값이 있는 응답은 ‘인식미상’으로 분류하였다. 동네 안전에 대한 인식은 야간에 동

네를 혼자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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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매우 안전함’과 ‘안전한 편임’을 ‘동네안전인식’(변수값=1)으로 ‘매우 위험

함’과 ‘다소 위험함’을 ‘동네위험인식’(변수값=0)으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황

적 변수로서 폭행피해의 경우 가해자의 수와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포함하였다. 

폭행 이외의 다른 범죄에는 이러한 상황적 변수의 질문항목이 설문에 포함되어 있

지 않거나(단순절도, 주거침입절도) 또는 결측값이 너무 많아서(강도) 배제하였다. 

가해자 수는 가해자가 1명인 경우(변수값=1), 2명 이상인 경우(변수값=2), 그리고 

미상인 경우(변수값=3)로 분류하였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이나 이름을 아는 경우 ‘아는 사람’(변수값=1), 모르는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

(변수값=0)의 이분형 변수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범죄피해신고와 각 결정요인들 간의 이변량관계를 카이제곱검정을 사용하여 조

사하였다. 먼저 이민자 지위는 네 가지 유형의 범죄피해 중 강도에서만 범죄피해신

고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특성 중 나이는 주거침입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피해유형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피해신고의 

차이는 단순절도와 강도에서만 유의하였다. 소득수준은 단순절도와 폭행에 있어서, 

혼인상태는 단순절도, 주거침입절도, 그리고 강도에 있어서 피해신고 상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찰역량인식에 따른 피해신고의 차이는 주거침입절도와 폭행에

서만 유의하였고 동네안전인식의 경우에는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피해유형

에서 유의하였다. 상황적 특성 중 피해심각성은 네 가지 피해유형 모두에 있어서 

피해신고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폭행피해에만 해당되는 가해자 수와 가해자 면

식은 모두 피해신고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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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피해신고 결정요인의 카이제곱검정분석

단순절도

(n=5,847)

주거침입절도

(n=3,056)

폭행

(n=4,052)

강도

(n=1,559)

변수 구분 n % n % n % n %

피해자 특성

이민자 예 710 12.1 348 11.4 499 12.3 217 13.9

아니오 5,137 87.9 2,708 88.6 3,553 87.7 1,342 86.1

χ2 .11 .70 1.40 6.44*

나이 16-29세 1,312 22.4 495 16.2 1,073 26.5 513 32.9

30-44세 1,616 27.6 867 28.4 1,361 33.6 382 24.5

45-59세 1,477 25.3 867 28.4 1,058 26.1 357 22.9

60세 이상 1,442 24.7 827 27.1 560 13.8 307 19.7

χ2 72.10** 3.12 19.42** 45.72**

성별 남성 1,928 33.0 1,219 39.9 1,796 44.3 758 48.6

여성 3,919 67.0 1,837 60.1 2,256 55.7 801 51.4

χ2 26.94** .76 0.34 19.01**

소득수준 고소득(상위 50%) 3,114 53.3 1,624 53.1 2,152 53.1 726 46.6

저소득(하위 50%) 2,090 35.7 1,094 35.8 1,514 37.4 597 38.3

미상 643 11.0 338 11.1 386 9.5 236 15.1

χ2 11.75** 5.21 20.56** 3.95

혼인상태 결혼/동거 2,819 48.2 1,656 54.2 1,877 46.3 582 37.3

미혼/이혼/사별 3,028 51.8 1,400 45.8 2,175 53.7 977 62.7

χ2 18.11** 9.93** 2.80 5.26*

경찰역량인식 긍정적 인식 3,769 64.5 1,929 63.1 2,494 61.5 914 58.6

부정적 인식 1,707 29.2 953 31.2 1,397 34.5 561 36.0

인식 미상 371 6.3 174 5.7 161 4.0 84 5.4

5.76 10.33** 8.01* 2.68

동네안전인식 동네안전인식 3,499 59.8 1,838 60.1 2,322 57.3 764 49.0

동네위험인식 2,348 40.2 1,218 39.9 1,730 42.7 795 51.0

χ2 3.96* 5.49* .96 9.46**

상황적 특성

피해심각성 심각하지 않음 1,930 33.0 627 20.5 1,033 25.5 313 20.1

심각한 편 2,321 39.7 1,085 35.5 1,494 36.9 541 34.7

매우 심각 1,596 27.3 1,344 44.0 1,525 37.6 705 45.2

χ2 336.41** 232.30** 482.60** 111.15**

가해자 수 1명 - - - - 2,204 54.4 - -

2명 이상 - - - - 1,742 43.0 - -

미상 - - - - 106 2.6 - -

χ2 31.83**

가해자 면식 아는 사람 - - - - 1,531 37.8 - -

모르는 사람 - - - - 2,521 62.2 - -

χ2 8.00**

* < .05, ** <.01



300 ∙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89호, 2012 ․ 봄)

다음으로 이민자 지위가 범죄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변량분석으로 모

든 변수를 포함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3>은 단순절도와 주거침입

절도의 피해신고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피해자의 이

민자 지위는 피해신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절도의 

경우 피해자의 경찰신고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피해자의 나이, 성별, 

결혼상태, 경찰역량인식, 동네안전인식, 그리고 피해 심각성으로 분석되었다. 피해

자의 연령이 한 단계 높은 집단에 속하면 단순절도 피해신고의 확률이 약 1.14배 

증가하였다.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이나 동거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혼자 사는 피해

자보다 피해신고 확률이 각각 1.26배, 1.17배 정도 높았다. 경찰의 역량에 대해 긍

정적 인식을 가진 피해자의 신고확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1.14배 높았다. 거주지역

에 대해 안전하다는 인식은 피해신고확률을 40.8%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심각성은 단순절도 피해신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

났는데 피해를 심각한 편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정도, 피해가 매우 

심각하면 3.7배 정도 피해신고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거

침입절도의 경우 피해신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찰역량인식, 동네안전인

식, 그리고 피해심각성에 머물렀고 단순절도와 달리 나이나 성별과 같은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들은 p< .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경찰역량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피해신고확률을 약 48% 정도 증가시켰고 동네가 안전하다

는 인식도 약 64% 정도 신고확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침입절도의 피해정도가 심각한 편인 경우는 신고확률이 약 3.6배,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약 6.6배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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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재산범죄 피해신고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단순절도 주거침입절도

b SE p값 Exp(b) b SE p값 Exp(b)

피해자 특성

이민자 -.009 .084 .915 .991 -.085 .154 .058 .918

나이 .129 .026 .000 1.138 .075 .049 .125 1.078

여성 .234 .060 .000 1.264 .119 .104 .253 1.126

소득수준 (vs.저소득)

   고소득 .027 .063 .666 1.028 .204 .114 .073 1.226

   소득미상 -.232 .095 .015 .792 .266 .176 .130 1.305

결혼/동거 .154 .058 .008 1.167 .192 .106 .070 1.212

경찰역량인식 (vs. 부정적인식)

   긍정적인식 .135 .062 .030 1.145 .390 .112 .001 1.478

   인식미상 -.211 .120 .079 .810 -.062 .213 .771 .940

동네안전인식 .342 .059 .000 1.408 .494 .110 .000 1.639

상황적 특성

피해 심각성 (vs.심각하지 않음)

   심각한 편 .720 .064 .000 2.054 1.276 .121 .000 3.582

   매우 심각 1.320 .075 .000 3.744 1.894 .130 .000 6.649

카이자승 449.1 .000 263.8 .000

-2로그우도 -3808.64 -1291.74

<표4>는 폭행과 강도 피해신고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폭행

피해의 경우 이민자 지위는 p< .05 수준에서 피해신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도피해의 경우에는 이민자 지위와 피해신고가 유의

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피해자가 이민자 집단에 속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와 비

교하여 피해신고확률이 2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피해자 특성 변수들 

중 폭행피해신고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것은 성별, 소득수준, 결혼상

태, 그리고 경찰역량인식이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절도와는 반대로 피해자가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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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강도

b SE p값 Exp(b) b SE p값 Exp(b)

피해자 특성

이민자 -.194 .108 .073 .824 -.326 .156 .036 .722

나이 .063 .037 .085 1.065 .247 .054 .000 1.281

여성 -.165 .075 .029 .848 .213 .113 .059 1.238

소득수준 (vs.저소득)

   고소득 -.246 .079 .002 .782 .082 .125 .514 1.085

   소득미상 -.199 .130 .125 .820 -.114 .168 .495 .892

결혼/동거 .181 .076 .016 1.199 .102 .122 .402 1.108

경찰역량인식 (vs. 부정적인식)

   긍정적인식 .192 .077 .012 1.213 .281 .118 .017 1.324

   인식미상 -.397 .202 .050 .673 -.222 .252 .380 .801

면 폭행피해신고 확률이 15.2% 작아졌다. 또한, 피해자가 평균이상소득자 집단에 

속하면 다른 집단에 비해서 폭행피해신고 확률이 21.8% 감소하였다. 결혼 또는 동

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그렇지 않은 피해자에 비해 피해신고 확률이 1.2배 정도 

높았다. 경찰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폭행피해신고와 유의한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상황적 특성 중 피해심각성과 가해자가 1명인 경우가 피해신고와 유의한 관계를 보

였다. 폭행피해가 심각한 편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해신

고 확률이 약 2.7배 높았으며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신고확률이 무려 7.7배 

높았다. 가해자 수가 1명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신고확률이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강도피해신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나이, 

경찰역량인식, 그리고 피해심각성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강도피

해신고 확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경찰역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진 피해자 집단

의 신고확률이 타 집단에 비해 1.3배 정도 높았다. 다른 유형의 범죄피해들처럼 피

해심각성은 가장 높은 예측력을 나타낸 변수로서 피해가 심각한 편인 경우 2.2배, 

매우 심각한 경우 4.2배 정도 신고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폭력범죄 피해신고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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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안전인식 .136 .075 .071 1.146 -.079 .116 .494 .961

상황적 특성

피해 심각성 (vs.심각하지 않음)

   심각한 편 1.009 .106 .000 2.744 .804 .149 .000 2.236

   매우 심각 2.045 .105 .000 7.732 1.431 .149 .000 4.181

가해자수 (vs. 미상)

   1명 -.663 .215 .002 .515

   2명 이상 -.381 .216 .077 .683

아는 사람 .098 .074 .183 1.103

카이자승 572.56 .000 164.0 .000

-2로그우도 -2367.23 -973.14

마지막으로 피해심각성의 수준에 따라 이민자 지위가 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목적상 이민자 지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로 나타난 강도 

피해신고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먼저 이민자 지위와 피해심각성이 강도피해신고

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상호작용효과 변수를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5>에서 보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민자 지위와 피해심각성에 따른 강도피해신고 

예측확률을 각각 그래프로 나타내었다(그림 1,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

가지로 강도 피해자가 이민자일 때와 피해가 심각할수록 신고예측확률은 증가하였

다. <그림 3>은 이민자 지위에 따른 강도피해신고 예측확률을 피해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분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민자와 원주민 간의 피해신고 예측확률이 가장 큰 

경우는 피해가 심각한 편에 해당할 때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에는 이민자와 원주민 간의 피해신고 차이가 거의 없었다.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경우

에는 이민자의 피해신고 확률이 비교집단에 비해 낮았으나 그 차이는 피해가 심각

한 편인 경우에 비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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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강도피해신고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b SE p값 Exp(b)

피해자 특성

이민자 -.269 .161 .096 .764

나이 .247 .054 .000 1.280

여성 .214 .113 .059 1.239

소득수준 (vs.저소득)

   고소득 .082 .125 .514 1.085

   소득미상 -.126 .168 .451 .881

결혼/동거 .103 .122 .401 1.108

경찰역량인식 (vs. 부정적인식)

   긍정적인식 .275 .118 .020 1.317

   인식미상 -.238 .253 .346 .788

동네안전인식 -.079 .116 .496 .924

상황적 특성

피해 심각성 (vs.심각하지 않음)

   심각한 편 .554 .211 .009 1.740

   매우 심각 1.290 .205 .000 3.632

상호작용효과

이민자 X 심각한편 -.700 .421 .096 .496

이민자 X 매우심각 -.397 .407 .329 .672

카이자승 166.77 .000

-2로그우도 -9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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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이민자 지위에 의한 강도피해신고 예측확률

<그림2> 피해심각성에 의한 강도피해신고 예측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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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피해심각성 수준별 이민자 지위에 의한 강도피해신고 예측확률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이민자와 원주민 간에 범죄피해신고에 있어서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민자의 범죄피해신고율이 원주민에 비해 낮을 것

으로 예상하였다. ICVS 자료를 분석한 결과 네 가지 범죄피해 유형 중 강도피해의 

경우에 있어서만 이민자 지위가 범죄피해신고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예상처럼 이민자는 원주민에 비해 강도피해 신고가능성이 낮았다. 선행연구

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심각성의 정도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피해신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즉, 피해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강도피해의 심각성 수준에 따른 이민자 지위와 피해신

고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강도피해가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심각한 편’인 경우 

이민자와 원주민 간의 피해신고율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일 때에도 이민자의 신고율이 높았지만 원주민과의 신고율 차이는 피해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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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인 경우보다는 적었다. 반면, 피해가 심각하지 않을 때에는 두 집단 간의 피해

신고율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피해 심각성에 따른 

피해신고결정원리에 관한 두 가지 입장에 의해 설명될 수 있겠다. 

첫째, 비용과 이득분석원리에 의하면 범죄신고로 인해 기대되는 이득이 비용을 

초과할 때 피해자의 신고가능성이 높아진다. 원주민과 비교할 때 이민자는 피해신

고로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을 낮게, 예상되는 비용은 높게 계산할 가능성이 높다. 체

류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부족, 언어장벽, 사회적 자본의 결여, 

체류 신분상의 제약 등의 요소들은 피해회복의 기대가능성을 낮추고 신고에 소요되

는 비용을 높인다. 그런데 범죄피해가 매우 심각하지도 그렇다고 경미하지도 않은 

경우 이민자와 원주민 간의 피해신고율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두 집단이 손익분기점

을 다르게 인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민자나 원

주민 공통적으로 피해신고의 실익이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신고율에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범죄피해 심각성 수준이 증가할수록 신고의 기대이익 또한 증가하

게 되며 신고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을 초과하는 지점부터 신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민자는 앞에서 설명한 이유들로 인해 원주민들보다 신고비

용을 높게 책정하며 이로 인해 피해신고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지점이 피해심각성 

척도에 있어서 원주민보다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가 중간수준일 때에 

원주민은 피해신고를 순손실로 여기는 반면 원주민은 순이익으로 계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두 집단 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범죄에 대한 이민자와 원주민간의 규범적 반응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범죄가 심각할수록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시민적 의무감을 자극하여 신고 가

능성을 높인다. 그런데 이민자들은 원주민들에 비해 이러한 규범적 반응기제가 약

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민자들은 많은 경우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거나 불법

체류자이다. 체류국의 국적을 획득했다고 해도 체류국의 사회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이민자들도 많다. 이들은 동일한 사회 속에 존재하지만 원주민들

과 비교할 때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의무감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더

욱이 다른 외모와 언어로 인해 원주민들의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게 되면 주류사회

에 대한 이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규범적 반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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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신고행위는 이민자와 원주민에게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심각하지 않은 범

죄에 대해서는 이민자와 원주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규범적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반면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질수록 범죄를 신고해야 한다는 시민적 의

무감이 커지게 된다. 이때 피해심각성 척도에 있어서 규범적 반응을 자극하여 신고

행위로 이끄는 지점이 원주민의 경우가 이민자에 비해 낮게 형성이 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원주민은 피해가 일정한 정도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신고의무감이 발생하지

만 이민자는 피해의 정도가 그 보다 더 높아야 신고의무감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규범적 반응 차이로 인해 범죄피해심각성이 중간수준일 때 두 집단 사이의 피해신

고 가능성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민자들의 범죄피해신고와 관련하여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몇 

가지 시사하는 점이 있다. 첫째,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이민자들의 접근성을 개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나 외국인들은 법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 차원에서 불

리한 위치에 있다(Black, 1976). 이민자라는 지위 때문에 자신이 누려야할 법적인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이민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을 상대로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들이 있고1)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나2) 그 규모와 숫자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민자들과 외

국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정

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률상담과 서비스의 

확충만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이민자들이 자신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

하도록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의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법률적 지원보다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기 때문이다. 이

민자와 외국인들이 경찰에 피해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

고시점부터 사건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언어적 장벽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

를 위해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들의 신고접수를 담당하기위한 외국인 전용 범죄신

1) 예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재단(http://www.rainbowlaw.or.kr)에서는 ‘이주 외국인 법률지원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주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 2012년부터 경기도는 외국인주민 대상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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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스템을 고려해 볼 만하다.3) 사건조사 과정에서는 원주민들과 동등한 수준의 피

해자 권리를 누리는데 의사소통의 문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이

라서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건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

칙이 철저히 지쳐져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사건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참고인 요

구 등 범죄피해신고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다양한 비용들을 최소화하여 이러한 비용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 이민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원주민과 융화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이민자들의 낮은 범죄신고율은 

범죄라는 탈규범적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내적 규범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때문이기

도 하다.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비공식적 통제메커니즘의 근간에는 사

회 구성원 간의 합의와 결속력이 있다. 뒤르켕(Durkheim, 1982)의 ‘집합적 인

식’(collective consciousness)나 콜맨(Coleman, 1990)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등은 이러한 비공식적 통제메너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

된 용어들이다. 뒤르켕에 의하면 개인은 사회 속의 일원으로 자신을 인식할 때 자신

의 행동을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과 일치시키려 한다.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 간

의 네트워크와 신뢰를 나타내며 상호간의 협동과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된다.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현상은 단순히 피해자가 피해를 수용하느냐 않느

냐의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다. 한 사회가 법률로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묵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확장된 자아인 시민으로서 인

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 범죄신고를 통해 범죄자가 

반드시 사법시스템에 의해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형성되

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시카고학파는 범죄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3) 외국인 거주자가 밀집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들은 몇 년 전부터 ‘외국인 범죄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관련 범죄 및 피해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놓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 통제와 

범죄피해외국인 보호라는 상이한 기능을 ‘외국인’이라는 하나의 주제어로 결합한 다소 모호한 성격

의 부서라고 보인다. 더욱이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들의 보호보다는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

의 신속한 신고와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도 한계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피해외국

인의 신고접수와 지원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운영하는 외국인

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도움센터’와 경남지방경찰청의 ‘365 외국인 SOS 도움센터’가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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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외국계 이민자의 유입을 지역사회의 비공

식적 사회통제 메커니즘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Shaw & McKay, 

1942). 근래에는 샘슨과 그의 동료들(Sampson et al., 1999)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결 의지와 능력을 의미하는 

‘집합적 효능성’(collective efficacy)이 다민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일수록 약하며 

이는 높은 범죄율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종합해 볼 때, 외국계 이민자의 약

한 사회적 소속감과 시민적 의무감은 낮은 범죄피해신고율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적인 범죄통제능력을 약화시키고 범죄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이민자들이 자신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일정한 시

민적 의무감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

부터 다양한 다문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거주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

램, 상담과 의료지원과 같은 서비스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포함한다(김은미 외, 2009). 하지만 이민자들이 진정으로 한국

사회에 소속감을 갖고 원주민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보다 중요한 점은 이민

자들에 대한 원주민들의 태도와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순혈

주의 전통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강한 편이다. 원주민들과 이민

자들 간의 접촉과 소통의 기회를 높여 상호간에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이민자와 원주민들의 범죄피해신고율의 차이가 범죄피해의 유형과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점에 의미를 찾

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가 내포한 몇몇 한계로 인해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주

의가 필요하다. 첫째, 조사대상이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와 미국의 거주민에 한정되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다른 지역의 국가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실시될 

ICVS에서 이민자 관련 변수가 유럽･미국 이외의 국가 설문조사에 포함이 된다면 

새로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분석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개인적 수준의 변수들만 포

함하였다. 하지만 국가적 수준에서도 개인의 범죄피해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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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사회적 자본, 범죄발생율 등

에 있어서의 국가 간 차이가 피해신고에 일정한 설명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수준과 국가적 수준의 변수들을 포함하는 다수준분석을 실시하

기에는 분석에 포함된 국가의 숫자가 총 19개로 부족하다. 앞으로 ICVS 자료에 이

민자 관련 변수가 유럽･미국 이외의 국가에까지 확대되어 측정되면 다수준 분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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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Immigrant Status and Seriousness of Crime on 

Reporting to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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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immigrants and natives 

in their decisions to call the police to report crime. Drawing upon Donald Black's 

(1974) theory and the empirical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it is hypothesized 

that immigrants are less likely to report crime to the police than natives when 

they are victimized. The results show that immigrant status is inversely related 

to crime reporting only for robbery victimization. Seriousness of crime is the 

strongest predictor and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rime reporting. The 

difference in crime reporting between immigrants and natives is greatest when 

crime is fairly serious. The degree of difference decreases when victims perceive 

crime as very serious. On the other hand, the likelihood to call the police is not 

different for non-serious crime.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cluding the strategies to provide immigrants with a better access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prerequisites to embrace immigrants as members of our 

society. 

Key words : Immigrants, Reporting to the police, Criminal victimization, 

Seriousness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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